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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양형자료조사 추진 경과

1. 개요 

가. 필요성
○ 위원회 제20차 회의(2009. 9. 21.)에서 제2기 위원회가 기준 설정할 

대상범죄가 의결됨에 따라 구체적 양형기준안 연구에 본격 착수할 
예정

 대상범죄군 : 사기범죄, 공문서범죄, 사문서범죄, 절도범죄, 식품․보
건범죄(중한 유형), 약취․유인범죄, 공무집행방해범죄, 
마약범죄

○ 기존의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및 추가 양형자료조사를 통해 대상범
죄의 양형기준 연구 시 활용할 수 있는 폭넓은 양형자료를 제공

○ 이를 통해 양형기준에 대한 대외적 신뢰를 제고하고, 원활한 양형기
준안 연구 진행에 기여

나. 고려 사항
○ 종전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 결과 양형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

는 대체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
○ 추가 양형자료조사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사건들의 양형자료를 수집하

는 동시에 일부 양형자료가 부족한 범죄군에 관한 추가 양형자료를 
확보

○ 위원회 일정, 예상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
의 추가양형자료조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

2. 조사계획

가. 조사 대상 범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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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2004. 3. 1.부터 2008. 12. 31.까지 판결 선고된 합의․단독 사건 중 
2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는 사건

나. 조사건수 
○ 6,055건
○ 단일범 위주로 죄명별, 사건번호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

다. 조사기간
○ 2010. 2. 22. ~ 4. 15. (38일)

라. 조사방법
○ 조사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조사표 및 판결문을 미리 준비
○ 분석관 2-3인을 1개 팀으로 구성하여 조사

 각 팀마다 1인의 조사보조요원을 배치
○ 확정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지방검찰청 본청 및 지청에서 조사
○ 각 팀별로 조사대상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출장하여 사건리스트

에 들어있는 형사사건기록을 조사,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력

마. 조사보조요원
○ 법원서기보 대기발령자 중에서 선발
○ 조사보조요원은 기록대출, 반납 등 보조업무와 시스템 입력업무에 

종사

3. 조사 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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팀원 조사대상 검찰청 조사
건수

소요
일수 비고

1팀 서울고등,
서울중앙 서울중앙지검 744 25

2팀 수원, 서울동부 수원지검 및 관내지청,
 서울동부지검 995 34

3팀 인천, 서울남부 인천지검 및 관내지청, 
서울남부지검 917 31

4팀 의정부, 서울서부, 
서울북부

의정부지검, 서울서부지검,
서울북부지검, 

춘천지검 및 관내지청
971 23

5팀 대전, 광주
대전지검 및 관내지청, 
청주지검, 광주지검 및 
관내지청, 전주지검, 

제주지검
1,010 34

6팀 지원단, 대구,
 부산

대구지검 및 관내지청, 
부산지검 및 관내지청, 

울산지검,
창원지검 및 관내지청

1,418 33

합계 6,055

2/
22 23 24 25 26 3/

2 3 4 5 8 9 10 11 12
1팀 서울중앙
2팀 서울동부 수원
3팀 서울남부 인천
4팀 의정부 고양 서울서부
5팀 대전 홍성 서산 천안 청주
6팀 대구 대구서부 안동 김천 포항 부산

4. 조사 일정

○ 법원별 조사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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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사건 수
서울중앙지방법원 744
서울동부지방법원 262
서울남부지방법원 343
서울북부지방법원 233

15 16 17 18 19 22 23 24 25 26 29 30 31 4/
1

1팀 서울중앙
2팀 수원 성남
3팀 인천
4팀 서울서부 서울북부 춘천 강릉 원주
5팀 청주 전주 군산 광주
6팀 부산 부산동부 울산 창원

2 5 6 7 8 9 12 13 14 15
1팀
2팀 여주 평택 안산
3팀 부천
4팀 원주 영월
5팀 목포 순천 제주
6팀 창원 진주 통영

                       

5. 표본 내역

○ 법원별 표본 사건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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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서부지방법원 249

의정부지방법원
의정부지방법원 176

고양지원 111
소 계 287

인천지방법원
인천지방법원 481

부천지원 93
소 계 574

수원지방법원

수원지방법원 315
성남지원 120
여주지원 58
평택지원 82
안산지원 158

소 계 733

춘천지방법원

춘천지방법원 54
강릉지원 70
원주지원 51
영월지원 27

소 계 202

대전지방법원

대전지방법원 189
홍성지원 50
서산지원 40
천안지원 99

소 계 378
     청주지방법원 128

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286
서부지원 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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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동지원 31
포항지원 51
김천지원 36

소 계 432

부산지방법원
부산지방법원 428

동부지원 112
소 계 540

     울산지방법원 135

창원지방법원
창원지방법원 211

진주지원 58
통영지원 42

소 계 311

광주지방법원
광주지방법원 192

목포지원 54
순천지원 66

소 계 312

전주지방법원
전주지방법원 87

군산지원 51
소 계 138

     제주지방법원 54
합 계 6,0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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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군 세부죄명
구분

체
고합 고단 고정

살인죄

살인 125 0 0 125

살인미수 188 0 0 188

존속살해 10 0 0 10

존속살해미수 6 0 0 6

뇌물죄

뇌물공여 47 196 5 248

뇌물수수 37 102 0 139

부정처사후수뢰 5 3 0 8

수뢰후부정처사 4 0 0 4

제3자뇌물교부 5 4 1 10

제3자뇌물취득 1 2 0 3

특가법(뇌물) 34 0 0 34

성범죄

강간 37 0 0 37

강간살인 1 0 0 1

강간상해 46 0 0 46

강간치상 142 0 0 142

강도강간 6 0 0 6

강제추행 11 133 138 282

강제추행상해 13 0 0 13

강제추행치상 49 4 0 53

미성년자의제강간 6 0 0 6

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3 15 4 22

II. 양형기준 시행 관련 보고 

1. 사건 수

○ 8개 범죄군 양형기준이 시행에 들어간 2009. 7. 1. 부터 12. 31. 까
지 법원에 접수된 8개 범죄군 사건의 죄명별 현황은 아래와 같음

◈ 단일범 내지 동종경합범 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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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군 세부죄명
구분

체
고합 고단 고정

성폭법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 189 2 3 194

성폭법(강간등살인) 2 0 0 2

성폭법(강간등상해) 43 0 0 43

성폭법(강간등치상) 59 0 0 59

성폭법(장애인에 한 강간등) 45 13 0 58

성폭법( 도강간등) 8 0 0 8

성폭법(주거침입강간등) 117 0 0 117

성폭법(친족 계에의한강간) 21 0 0 21

성폭법(친족 계에의한강제추행) 28 0 0 28

성폭법(친족 계에의한 강간) 3 1 0 4

성폭법(친족 계에의한 강제추행) 5 0 0 5

성폭법(특수강간) 122 0 0 122

성폭법(특수강도강간등) 31 0 0 31

성폭법(특수강제추행) 10 0 0 10

성폭법(특수 강간) 28 0 0 28

강간 27 0 0 27

강간치상 3 0 0 3

강제추행 8 38 18 64

강제추행치상 2 0 0 2

청소년성보호법(청소년강간등) 205 3 19 227

강도죄

강도 41 0 0 41

강도살인 6 0 0 6

강도상해 251 0 0 251

강도치상 16 0 0 16

강도 37 0 0 37

특수강도 5 0 0 5

특가법(강도) 4 1 0 5

특가법(강도상해등재범) 2 0 0 2

특수강도 144 2 0 1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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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군 세부죄명
구분

체
고합 고단 고정

횡령배임죄

배임 7 292 43 342

업무상배임 6 136 25 167

업무상횡령 13 868 251 1,132

특경가법(배임) 87 3 0 90

특경가법(횡령) 100 0 0 100

횡령 9 799 340 1,148

증죄

모해 증 0 8 0 8

증 8 664 139 811

증교사 1 48 1 50

무고죄
무고 9 714 243 966

특가법(무고) 5 0 0 5

총계 7,764

범죄군 세부죄명
구분

체
고합 고단 고정

살인죄

살인 59 0 0 59

살인미수 81 0 0 81

존속살해 10 0 0 10

존속살해미수 1 0 0 1

뇌물죄

뇌물공여 37 23 1 61

뇌물수수 10 19 0 29

부정처사후수뢰 3 1 0 4

수뢰후부정처사 6 0 0 6

제3자뇌물교부 1 3 0 4

제3자뇌물취득 0 1 0 1

특가법(뇌물) 22 1 0 23

성범죄 강간 61 0 0 61

◈ 이종경합범(8개 범죄가 대표죄명에 해당하는 경우) 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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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군 세부죄명
구분

체
고합 고단 고정

강간살인 1 0 0 1

강간상해 45 0 0 45

강간치상 56 0 0 56

강도강간 14 0 0 14

강제추행 12 74 59 145

강제추행상해 4 0 0 4

강제추행치상 21 1 0 22

미성년자의제강간 2 0 0 2

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1 0 2

성폭법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 65 0 0 65

성폭법(강간등살인) 3 0 0 3

성폭법(강간등상해) 29 1 0 30

성폭법(강간등치상) 47 0 0 47

성폭법(장애인에 한 강간등) 8 0 0 8

성폭법( 도강간등) 8 0 0 8

성폭법(주거침입강간등) 70 0 0 70

성폭법(친족 계에의한강간) 25 0 0 25

성폭법(친족 계에의한강제추행) 17 0 0 17

성폭법(친족 계에의한 강간) 1 0 0 1

성폭법(친족 계에의한 강제추행) 2 0 0 2

성폭법(특수강간) 84 0 0 84

성폭법(특수강도강간등) 100 0 0 100

성폭법(특수강제추행) 13 0 0 13

성폭법(특수 강간) 21 0 0 21

강간 11 0 0 11

강간치상 1 0 0 1

강제추행 1 10 0 11

강제추행치상 1 0 0 1

청소년성보호법(청소년강간등) 75 1 2 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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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군 세부죄명
구분

체
고합 고단 고정

강도죄

강도 59 3 0 62

강도살인 15 0 0 15

강도상해 232 1 0 233

강도치사 1 0 0 1

강도치상 16 0 0 16

강도 20 0 0 20

특수강도 2 0 0 2

특가법(강도) 3 0 0 3

특가법(강도상해등재범) 4 0 0 4

특강법(특수강도) 2 0 0 2

특수강도 174 2 0 176

횡령배임죄

배임 3 29 2 34

업무상배임 11 97 6 114

업무상횡령 25 324 39 388

특경가법(배임) 59 1 0 60

특경가법(횡령) 95 0 0 95

횡령 8 233 45 286

증죄
모해 증 0 4 0 4

증 3 45 3 51

무고죄
무고 4 144 29 177

특가법(무고) 1 0 0 1

총계 2,971

○ 위 통계에는 피고인이 소년인 사건, 정식재판청구사건, 미수범사건, 
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건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양형기
준이 적용될 사건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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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구분
체

고합 고단 고정

살인죄
수 286 0 0 286

비율 100.0% 0.0% 0.0% 100.0%

뇌물죄
수 46 73 1 120

비율 38.3% 60.8% 0.8% 100.0%

성범죄
수 960 96 60 1,116

비율 86.0% 8.6% 5.4% 100.0%

강도죄
수 563 1 0 564

비율 99.8% 0.2% 0.0% 100.0%

횡령배임죄
수 101 990 286 1,377

비율 7.3% 71.9% 20.8% 100.0%

증죄
수 6 310 41 357

비율 1.7% 86.8% 11.5% 100.0%

무고죄
수 6 252 92 350

비율 1.7% 72.0% 26.3% 100.0%

체
수 1,968 1,722 480 4,170

비율 47.2% 41.3% 11.5% 100.0%

범죄군 세부죄명 체

살인죄

살인 105

살인미수 170

존속살해 7

2. 처리 황

○ 2009. 7. 1. 이후 공소가 제기된 8개 범죄군 사건(단일범, 경합범)으
로서 2009. 12. 31. 까지 제1심 법원에서 처리된 현황은 아래와 같음

☞ 범죄군별 처리건수

☞ 세부죄명별 처리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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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군 세부죄명 체

존속살해미수 4

체 286

뇌물죄

뇌물공여 59

뇌물수수 46

부정처사후수뢰 2

수뢰후부정처사 2

제3자뇌물교부 3

제3자뇌물취득 4

특가법(뇌물) 4

체 120

성범죄

강간 39

강간살인 1

강간상해 49

강간치상 104

강도강간 4

강제추행 127

강제추행상해 11

강제추행치상 39

미성년자의제강간 3

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9

성폭법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 124

성폭법(강간등살인) 4

성폭법(강간등상해) 40

성폭법(강간등치상) 50

성폭법(장애인에 한 강간등) 27

성폭법( 도강간등) 11

성폭법(주거침입강간등) 115

성폭법(친족 계에의한강간) 26

성폭법(친족 계에의한강제추행) 23

성폭법(친족 계에의한 강간) 2



- 14 -

범죄군 세부죄명 체

성폭법(친족 계에의한 강제추행) 4

성폭법(특수강간) 91

성폭법(특수강도강간등) 60

성폭법(특수강제추행) 11

성폭법(특수 강간) 7

강간 7

강간치상 2

강제추행 32

강제추행치상 1

청소년성보호법(청소년강간등) 93

체 1,116

강도죄

강도 65

강도살인 10

강도상해 239

강도치사 1

강도치상 15

강도 42

특수강도 8

특가법(강도) 5

특가법(강도상해등재범) 2

특수강도 177

체 564

횡령배임죄

배임 112

업무상배임 71

업무상횡령 602

특경가법(배임) 27

특경가법(횡령) 33

횡령 532

체 1,3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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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명 일  시 안  건
전문위원 
전체회의 제22차 2010. 1. 25. 19:30 ○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

○ 전문위원 2010년도 연구계획 검토

1팀 회의 제27차 2010. 1. 25. 16:40 ○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점검
○ 전문위원 2010년도 연구계획 검토

범죄군 세부죄명 체

증죄

모해 증 3

증 296

증교사 58

체 357

무고죄

무고 349

특가법(무고) 1

체 350

III. 전문위원 업무지원

○ 운영지원단(기획운영과, 통계분석과)은 전문위원 전체회의 및 팀별회
의의 회의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

○ 전문위원 회의 현황


